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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여가국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93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산사태․사방’에 대한

업무나 학식, 경험 등을 자격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의 간

사 또한 ‘산사태’에서 ‘산사태․사방’으로 업무 범위를 추

가하는 것이므로 동의하며,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개념 및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개

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 국 검토의견은 원안동의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